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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 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

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◉ 구보게재의뢰  TEL.(02)3396-4957 / FAX.(02)3396-9022/3
  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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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626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03.19.)로 

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

중구 고시 제2021-40호(2021.04.0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

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56조 및 

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

같이 공람공고합니다.

2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

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3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람요지

 ○ 사업개요

  -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  - 위  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2일대 

  - 면   적 : 5,512.9㎡

  -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     · 성   명 :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

     · 주  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, 12층(삼성동, 파르나스타워) 

  -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

  - 건축계획 : 지하8층/지상20층, 연면적 58,183.62㎡, 업무시설 등

공   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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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변경사항 : 사업시행자 변경

  (변경 전)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
  (변경 후) 디블록시티주식회사 대표 신학철

다. 공람개요

   1) 공람기간 : 2023.06.30.~2023.07.14.(14일간)

   2)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

   3) 관계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
라. 기타사항 

  -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

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

갈음합니다. 아울러, 공람서류는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

및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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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627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03.19.)로 

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

중구 고시 제2021-41호(2021.04.0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

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56조 및 

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

같이 공람공고합니다.

2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

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3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람요지

 ○ 사업개요

  -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  - 위  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0-1번지 일대 

  - 면   적 : 4,179.1㎡

  -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     · 성   명 :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

     · 주  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, 12층(삼성동, 파르나스타워) 

  -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

  - 건축개요 : 지하9층/지상26층, 연면적 46,323.59㎡,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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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변경사항 : 사업시행자 변경

  (변경 전)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
  (변경 후) 디블록더원주식회사 대표 심욱연

 

다. 공람개요

   1) 공람기간 : 2023.06.30.~2023.07.14.(14일간)

   2)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

   3) 관계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
라. 기타사항  

    -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

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

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 아울러, 공람서류는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이며, 공람기간 중에 

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


